
WOORI ASSET MANAGEMENT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우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

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

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ᆞ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com)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1년 5월 2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1년 6월 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집합투자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우리자산운용㈜ / 각 판매회사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

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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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

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

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

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

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

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

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

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간이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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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펀드코드: 61086) 

종류(클래스) A1 C1 C2 C3 C4 C5 C-I C-e C-W C-H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1087 61088 96061 96062 96063 96064 74435 61175 61586 73757 A3981 

2. 모집(판매) 예정기간1 :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펀드로 별도의 모집(판매)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2 : 10조좌 

4. 펀드존속기간3 : 이 펀드는 별도의 존속기간(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분        류 :  증권 투자신탁(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6. 집합투자업자 : 우리자산운용(주) (주요업무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등) 

※ 투자신탁의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 투자신탁의 100

억 미만의 소규모설정 또는 집합투자업자ㆍ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제반 사정등에 의한 경우, 선임된 해

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

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거나 해임될 경우 별도의 업무위탁 없이 운용될 수 있습니다.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2011.06.07.~) 

해외위탁운용회사명 Amundi 

설립일 2001.04 

주소 및 연락처 
90, Boulevard Pasteur 75015 Paris, France 

(대표전화: +1-415-546-6056) 

주1) 펀드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최초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 에서 2009년 6월 10일자로 “Mellon 

Capital Management Corporation”으로 변경되었고, 2011년 6월 7일부터는 “Amundi”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주식 

60%이상 

(글로벌천연자원 

주식에 60% 이

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

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

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합니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다만,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1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하며,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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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글로벌천연자원 주식”이라 합니다)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

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

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주1) 위의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을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

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본 신탁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투자하

여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2011.06.07.부터) [(MSCI World Energy ´ 30%) + (MSCI World Materials ´ 30%) + (FTSE 

Gold Mines ´ 30%)] + [KBP Call ´ 10%] 

주1) 이전 비교지수 : 설정일~2009.06.09. [CS 천연자원 지수* ´ 90%] + [KBP Call ´ 10%] 

*CS 천연자원지수: [MSCI Mining 지수 ´ 50%] + [MSCI Energy 지수 ´ 25%] + [MSCI Paper & Forest 

지수 ´ 15%] + [MSCI Chemical 지수 ´ 10%] 

                  2009.06.10.~2011.06.06.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USD) ´ 90%] + [KBP Call ´ 10%] [ 

주2) MSCI World Energy / Materials 지수: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지수 중 전세계 에너지 업종 / 소재 관련 지수 (지수현황은 www.bloomberg.com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주3) FTSE Gold Mines 지수 :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ternational에서 산출, 발표하는 지수로 금광 관련 기업활

동을 영위하는 전세계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지수현황은 www.bloomberg.com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특정산업분야(Sector)들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고유한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이 

투자신탁과 비교지수 간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및 가격변동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대한 전망 및 원자

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여러 증권시장에 존재하

는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투자신탁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신탁자산의 40% 이하를 한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BBB-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채

권, 예금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주로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이 기본운용방침이지만, 운용전략이나 환경의 변화에 각 자산 

별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용방침은 

국내외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③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주요통화[국제거래상 주요결제수단 중에서 국내 선

물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 순자산평가액 70±30%의 목표 환헤지 수준을 유

지하는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며, 주요통화 이외의 기타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 전략의 실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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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

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

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

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손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

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

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

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

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

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

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

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

로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과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제한된 수의 종목에 투자하게 되고, 또한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는 투자대상 국가들의 대표적인 지수들의 변동과는 별개로 투자대상

인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과 관련 투자증권의 가

격변동에 따라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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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또한, 펀드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와의 외국통

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

항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상기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은 국내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자하는 것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

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 및 채권등에만 투자하는 혼합주식형투

자신탁이나,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음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여 천연자원 관련 가격 및 시황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

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

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

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1.05.23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김영준 1970 팀장 19개(팀공동) 
5,529억 

(팀공동) 

- 고려대 무역학과 / Tuck School of 

Business (MBA, 다트머스대학) 

- 한국산업은행 국제투자부 / 현대해상화재

보험 해외투자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Global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ㆍ핵

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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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14.77

-11.37

3.25

27.44

16.14

-7.99

4.41

-20.00

-10.00

0.00

10.00

20.00

30.00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운용(모) 비교지수

 

기간 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0100524-

20110523 

20090524-

20110523 

20080524-

20110523 

20060524-

20110523 

설정일이후-

20110523 

운용(모) 
2006.10.16 

23.20  14.77  -11.37    3.25  

비교지수 27.44  16.14  -7.99    4.41  

C2 
2011.01.10 

        2.25  

비교지수         7.25  

C3 
2011.01.10 

        2.36  

비교지수         7.25  

C4 
2011.01.10 

        2.46  

비교지수         7.25  

C5 
2011.01.10 

        2.57  

비교지수         7.25  

A1 
2006.10.16 

20.78  12.53  -13.18    1.20  

비교지수 27.44  16.14  -7.99    4.41  

C1 
2006.10.16 

20.08  11.75  -13.86    0.39  

비교지수 27.44  16.14  -7.99    4.41  

C-I 
2007.10.05 

20.16  11.89  -13.73    -7.49  

비교지수 27.44  16.14  -7.99    -4.00  

C-e 
2006.10.18 

20.24  12.01  -13.61    0.70  

비교지수 27.44  16.14  -7.99    4.41  

C-H 
2007.09.17 

20.14  11.86  -13.73    -5.21  

비교지수 27.44  16.14  -7.99    -1.81  

주1) 비교지수 :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USD) ´ 90%] + [KBP Call ´ 10%] 

* 설정일~2009.06.09 : [CS 천연자원 지수* ´ 90%] + [KBP Call ´ 10%] 

*CS 천연자원지수: [MSCI Mining 지수 ´ 50%] + [MSCI Energy 지수 ´ 25%] + [MSCI Paper & 

Forest 지수 ´ 15%] + [MSCI Chemical 지수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

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연도별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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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모) 비교지수

 

기간 설정일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0100524-

20110523 

20090524-

20100523 

20080524-

20090523 

20070524-

20080523 

20060524-

20070523 

운용(모) 
2006.10.16 

23.20  6.92  -47.15  38.14  20.48  

비교지수 27.44  5.84  -42.25  26.90  23.38  

C2 
2011.01.10 

          

비교지수           

C3 
2011.01.10 

          

비교지수           

C4 
2011.01.10 

          

비교지수           

C5 
2011.01.10 

          

비교지수           

A1 
2006.10.16 

20.76  4.86  -48.32  35.55  19.08  

비교지수 27.44  5.84  -42.25  26.90  23.38  

C1 
2006.10.16 

20.06  4.01  -48.81  34.45  18.48  

비교지수 27.44  5.84  -42.25  26.90  23.38  

C-I 
2007.10.05 

20.14  4.20  -48.70  17.37    

비교지수 27.44  5.84  -42.25  26.90    

C-e 
2006.10.18 

20.22  4.35  -48.61  34.91  18.71  

비교지수 27.44  5.84  -42.25  26.90  23.38  

C-H 
2007.09.17 

20.11  4.17  -48.69  27.89    

비교지수 27.44  5.84  -42.25  26.90    

주1) 비교지수 :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USD) ´ 90%] + [KBP Call ´ 10%] 

* 설정일~2009.06.09 : [CS 천연자원 지수* ´ 90%] + [KBP Call ´ 10%] 

*CS 천연자원지수: [MSCI Mining 지수 ´ 50%] + [MSCI Energy 지수 ´ 25%] + [MSCI Paper & 

Forest 지수 ´ 15%] + [MSCI Chemical 지수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

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

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6) 운용(모), Class A1, C1 : 최근 5년차 수익률은 7.23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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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C-e : 최근 5년차 수익률은 7.16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H : 최근 4년차 수익률은 8.19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I : 최근 4년차 수익률은 7.58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2, C3, C4, C5 : 최근 1년차 수익률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3부. 매입ᆞ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들으셔야 합니다.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클래스)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A1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C1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2 
종류 C1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3 
종류 C2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4 
종류 C3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5 
종류 C4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I 
10 억원 이상  

매입시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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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e  

온라인계좌를 이용

하여 수익증권에 가

입하고자 

하는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보유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H 

관련법령에서 정하

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가입대상자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F 주 4) 참조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1) 2011년 1월 10일 이전 가입한 Class C2 수익증권의 변경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의 “2)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Class C2 수익증권, Class C3 수익증권, Class C4 수익증권, Class C5 수익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의 “2)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수익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환매수수료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증권의 자동 전환을 위해 환매되는 경우 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환매수수료 면제 

2. 수익증권의 전환 후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  

1) 전환 후 추가 납입분이 없는 경우: 환매수수료 면제 

2) 전환 후 추가 납입분이 있는 경우: 추가 납입 분에 대해서만 기존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적용 

주4) Class C-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2.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3.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4.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에 의한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ㆍ

비용 

합성총보

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WOORI ASSET MANAGEMENT 

11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A1 1.0 0.9 0.08 0.03 0.0040  2.0140  - 0.0377  

C1 1.0 1.5 0.08 0.03 0.0042  2.6142  - 0.0379  

C2 1.0 1.4 0.08 0.03 0.0031 2.5131 - 0.0449  

C3 1.0 1.3 0.08 0.03 0.0033  2.4143 - 0.0434  

C4 1.0 1.2 0.08 0.03 0.0033  2.3133 - 0.0468  

C5 1.0 1.1 0.08 0.03 0.0030  2.2130 - 0.0506  

C-I 1.0 1.324 0.08 0.03 0.0039  2.4379  - 0.0369  

C-e 1.0 1.3 0.08 0.03 0.0042  2.4142  - 0.0379  

C-W 1.0 0.0 0.08 0.03 0.0042  1.1142  - 0.0379  

C-H 1.0 1.337 0.08 0.03 0.0037  2.4507  - 0.0358  

C-F 1.0 0.03 0.08 0.03 0.0042 1.1442  0.0379 

지급시기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시 
- - 

사유발생

시 

※ 2010년 5월 3일부터 Class C-I 및 Class C-H의 판매회사 보수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종류 
판매회사보수율(연간,%) 

2010.05.03~2011.05.02 2011.05.03~2012.05.02 2012.05.03~2013.05.02 2013.05.03 이후 

C-I 1.437 1.324 1.211 1.080 

C-H 1.456 1.337 1.218 1.090 

※ 2011년 1월 10일부터 Class C-e의 판매회사 보수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종류 
판매회사보수율(연간,%) 

2011.01.10~2012.01.09 2012.01.10~2013.01.09 2013.01.10~2014.01.09 2014.01.10 이후 

C-e 1.300  1.200  1.100  1.000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

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09.10.16 

~ 2010.10.15]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

니다. [직전 회계연도: 2009.10.16 ~ 2010.10.15]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주4) 미설정된 펀드의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설정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5)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

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A1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305  728  1,176  2,416  

C1,C2,C3,C4,C5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268 791 1,296 2,653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250 769 1,314 2,800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247 761 1,301 2,776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14  356  617  1,362  

C-H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251 772 1,320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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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17 365 633 1,397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ᆞ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율 0%, 보수ᆞ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

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별로(A1, C1/C2/C3/C4/C5) 총보수ᆞ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9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변경 

등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 배당소득)

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

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

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

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인 Class C-H 가입자에 한함) 

이 투자신탁의 Class C-H 수익증권은 만18세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또

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합니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합니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

하여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 장기주택마련 투자신탁입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

장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1) 가입자격

분기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합계액) 선납 또는 후납

불가
가입한도

2012년 12월 31일 까지 (단, 소득공제 혜택은 2009.12.31 이전 가입자에 한함)
비과세혜택

가입시한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

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

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가입대상

분기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합계액) 선납 또는 후납

불가
가입한도

2012년 12월 31일 까지 (단, 소득공제 혜택은 2009.12.31 이전 가입자에 한함)
비과세혜택

가입시한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

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

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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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제혜택 및 법정 해지요건

1) 이자소득세 추징: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

2)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액 추징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에 해지한 경우에는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 추징. 다만, 실제 소득공제 받은 세액이 해

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세액추징

1) 공제대상 : 2009.12.31이전 가입한 자로서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2) 내용: 근로소득자인 세대주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이 경우 주택자금 대출과 합산하여 산정함)

근로소득

공제

최초 가입 7년 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시 법정해지 처리

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법정

해지요건

1) 저축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

2) 2012. 12. 31 까지 가입자에 해당됨

* 단,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

▪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2008.1.1이후 주택취득자에 한함)

배당소득

비과세

1) 이자소득세 추징: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

2)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액 추징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에 해지한 경우에는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 추징. 다만, 실제 소득공제 받은 세액이 해

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세액추징

1) 공제대상 : 2009.12.31이전 가입한 자로서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2) 내용: 근로소득자인 세대주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이 경우 주택자금 대출과 합산하여 산정함)

근로소득

공제

최초 가입 7년 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시 법정해지 처리

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법정

해지요건

1) 저축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

2) 2012. 12. 31 까지 가입자에 해당됨

* 단,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

▪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2008.1.1이후 주택취득자에 한함)

배당소득

비과세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

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

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

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ᆞ환매절차 

1)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하여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

자업자(www.wooriam.com)ㆍ판매회사ㆍ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매 입 환 매 

①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

① 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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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

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기준가 적용일

기준가 적용일자금납입일 (5시이후)

자금납입일 (5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기준가 적용일자금납입일 (5시이후)

자금납입일 (5시이전)

D+2D D+3D+1 D+2D D+3D+1

 

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

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

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

매대금을 지급합니다. 

D+8D+7D D+6D+5D+4D+3D+2D+1 D+8D+7D D+6D+5D+4D+3D+2D+1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대금
지급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청구일
(5시이후)

환매청구일
(5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대금
지급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청구일
(5시이후)

환매청구일
(5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3) 수익증권의 전환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

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

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하며, Class A1, Class C-I, 

Class C-e 및 Class C-W는 전환이 가능한 종류 수익증권에서 제외합니다. 

①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④ Class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추가설정과 관계없이 최초매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2011년 1월 10일 이전, 수익증권에 가입한 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기존 수익자에 대한 변경 Class 수익증권의 적용 

2011년 1월 10일 이전 가입한 수익증권 2011년 1월 10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수익증권 

Class C2 Class C-I 

② 2011년 1월 10일 이전에 Class C1 수익증권에 가입한 수익자는 상기의 3) 수익증권의 전환방법에도 

불구하고 Class C1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 기간에 따라 

Class C2 수익증권, Class C3 수익증권, Class C4 수익증권, Class C5 수익증권으로 2011년 1월 10일

에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③ ②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5 수익

증권에 한합니다.)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전환일에 관계없이 2011년 1

월 10일 이전 매입한 Class C1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제4부. 요약 재무정보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기-반기( 2010.10.16 - 2011.04.15 ) 회계기간 미경과 해당사항없음 

제 4기( 2009.10.16 - 2010.10.15 ) 대주회계법인 적정 

제 3기( 2008.10.16 - 2009.10.15 ) 대주회계법인 적정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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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항       목 
제 5 기-반기 제 4 기 제 3 기 

( 2011.04.15 ) ( 2010.10.15 ) ( 2009.10.15 ) 

운용자산 114,929,569,431  119,532,376,043  156,826,565,905  

  증권 110,863,622,427  117,922,096,034  153,134,126,456  

  파생상품 361,477,335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704,469,669  1,610,280,009  3,692,439,449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53,604,302  2,704,975,051  3,092,654,227  

자산총계 115,183,173,733  122,237,351,094  159,919,220,13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214,085,313  2,149,218,183  722,431,167  

부채총계 1,214,085,313  2,149,218,183  722,431,167  

원본 138,272,892,568  168,946,798,052  231,484,279,818  

수익조정금 -2,069,056,616  567,370,130  -188,015,383  

이익잉여금 -22,234,747,532  -49,426,035,271  -72,099,475,470  

자본총계 113,969,088,420  120,088,132,911  159,196,788,965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 기-반기 제 4 기 제 3 기 

( 2010.10.16 - 

2011.04.15 ) 

( 2009.10.16 - 

2010.10.15 ) 

( 2008.10.16 - 

2009.10.15 ) 

운용수익 17,799,210,113  3,511,080,011  23,752,601,729  

  이자수익 31,783,729  47,361,931  200,718,830  

  배당수익 1,152,075,159  3,280,149,940  3,557,551,732  

  매매/평가차익(손) 16,615,351,225  183,568,140  19,994,331,167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1,760,000  29,159,200  43,605,8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11,760,000  29,159,200  43,605,800  

기타비용 34,290,057  149,556,547  132,794,395  

당기순이익 17,753,160,056  3,332,364,264  23,576,201,534  

매매회전율 20.80  30.70  102.74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